
「교육발전」발행 규정

제1조(목적) 
「교육발전」에 게재되는 논문의 투고와 심사 및 발행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을 규정한다. 

제2조(투고논문의 내용과 범위) 
본 학술지는 교육 전문 학술지로서, 유․초․중등교육의 교과내용학과 교과교육 전반에 대한 
기초연구, 우리나라 교육의 개선을 위한 현장 연구, 교육 정책 연구 등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에 관한 것을 투고 내용으로 한다. 

제3조(투고자 자격) 
논문 투고 자격은 대학 및 유․초․중등 교원, 교육전문직 및 대학원생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게재요건)
(1) 학술논문으로서 다른 곳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논문은 제외한다. 
(2) 동일인이 주저자 및 이에 준하는 교신저자의 자격으로, 동일호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

재할 수 없다. 
(3) 논문제목에 연속게재 성격을 보이는 일련번호 또는 상징문구를 표기하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4) 인간 대상의 연구일 경우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에 대한 사사표기를 한다.

제5조(저작권)
(1) 「교육발전」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서원대학교 사범대
학 부설 교육연구소에 귀속되며, 논문의 저작권을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에 
이양한다. 
(2) 투고자는 논문 게재가 확정되었을 때 논문 제목(국문, 영문), 저자명, 소속기관, 주소, 
전자메일, 서명 등이 포함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논문 첫 페이지 하단
에 저자의 소속기관, 직위를 정확하게 표시한다. 

제6조(논문투고) 
(1) 온라인 투고 및 심사 관리 시스템(http://www.sujed.org)을 통해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온라인 투고 및 심사 관리 시스템을 통한 논문 투고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 
이메일(journal.eri.seowon@gmail.com)로 투고할 수 있다.

제7조(논문심사) 
(1) 편집위원(장)이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되, 논문심사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배제하고, 투고자가 학술지 편집위원
(장)이나 연구소 운영위원인 경우 편집위원(장)이나 운영위원이 심사위원이 되지 않게 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서에 제시된 심사항목에 근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게
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중 한 가지로 결정한다.
(3) 심사위원은 논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논문 심사의 과정과 결과를 외부에 
유출시키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논문심사서와 함께 제출한다. 
(4)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3인의 심사 결과가 모두 ‘게재가’인 경우 ‘게재가’로 결정 
- 2인 이상의 심사 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게재불가’로 결정
- 그 밖의 다른 경우는 ‘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
(5)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가 종료된 뒤 7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되, 심
사 결과가 투고자 이외의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6)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투고자는 심사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고,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7)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해
당 사항을 논의한다. 

제8조(발행일자) 



(1) 「교육발전」은 매년 3회 발행한다.
- 6월30일(1호), 10월31일(2호), 2월28일(차년도)(3호)
(2) 연 3회의 정규 발행 이외에 특별 주제에 대한 특별호를 별도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논문집발행처)
  홈페이지 : http://home.seowon.ac.kr/eri
  주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377-3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전화 : 043-299-8111  
  팩스 : 043-299-8252

부 칙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7.4.1.)
2. 이 규정은 2019년 4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9.4.18.)
3.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2019.12.20.)


